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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

      1. 귀 대학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

      2. 우리 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

속을 시행하여 왔으나,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

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

          3. 2018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우리 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

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

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

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
< 협 조 사 항

>
○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

 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임을 

안내

*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

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

음(저작권법 제136조)

  -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

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

  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
○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

  - 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

○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

 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

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

  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‘북스캔’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



  끝.

내

  -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

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

  -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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